
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2. 11.(수) 배포 즉시

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
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며, 근로자 
추정제로 근로자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. 

1. 관련 기사
□ 2.11.(수) 한국일보, “특고노동자 정식 근로계약 땐 1인당 年 505만원 더 부담해야”
□ 2.11.(수) 조선일보, “사장님도 노동자도 소득줄어…환영 못받는 ‘근로자 추정제’”
2. 설명 내용
□ ‘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’과 ‘근로자 추정제도’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

근로자의 개념이 바뀌거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님 
 ㅇ 기술혁신과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산됨에 따라, 기존 

법과 제도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이 
법적 보호 테두리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

□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은 포용적 노동권 보호를 위한 출발점으로 
기능할 것이지만

 ㅇ 4대 보험, 퇴직금, 최저임금 등 구체적 적용 대상은 개별 법률의 규정에 
따라야 함

□ 근로자 추정 제도는 모든 특수고용ㆍ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를 근로
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라, 

 ㅇ 실질은 근로자임에도 이를 증명하지 못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
진짜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위한 제도임

 ㅇ 추정 제도가 도입되면 입증책임의 분배로 더 많은 정보에 바탕한 정확한 
근로자성 판단으로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고, 형식과 실질이 다른 가짜 
계약관행이 현장에서 통용되지 못할 것임



□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포용적으로 
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성안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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